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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

구 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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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-6.-3)

‘당해 연도 공시지가 반영한 대부료’의 

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

바랍니다. 

o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(

  대부료의 요율) 및 제31조(건물대부료의 

  산출기준)에 의거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

  아래와 같습니다.

o 대부료 

  = 복합용지 공시지가 × 부지사용허가 면적

    × (10/1000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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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-①항

‘사업자는 사업후보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

30일(시중은행 영업일 기준) 이내에 본 

사업을 수행할 외국인투자기업을 

설립하여야 한다.’와 관련하여 외국인 

투자기업 설립기한을 연장해주실 수 

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o 제9조 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

  경제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기한을 30일 

 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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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-①항

 대부료 평가 중 ‘임대방식’의 대부료 

평가가에 ‘복합용지 및 시티타워 

대부료’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시티타워 

대부료라는 것은 3조 6항의‘시티타워 

부지 대부료’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

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o 시티타워 대부료는 시티타워부지 대부료가 

 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, 시티타워부지 

  대부료는 복합용지 대부료에 포함되어 

 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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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-①항

‘...사업후보자는 외국인투자기업 

설립일로부터 30일(시중은행 영업일 

기준) 이내에 본 지침과 사업계획서 

내용을 기초로 경제청과 사업협약을 

체결하여야 하고... ’와 관련하여 

경제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협약

체결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

바랍니다.

o 제9조 제1항에 외국인투자기업 

  설립기한을 30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

 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,  

o 이와 연계하여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

  바와 같이 사업후보자는 외국인투자기업 

 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청과 

 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


